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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종래 성폭력범죄는 

정신적 및 신체적 상해를 동반하는 흉악한 범죄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0년경부터 우리

나라의 성폭력범죄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일반적으로 ‘불법촬

영범죄’로 불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이 있다. 불법촬영범죄는 인터넷을 매개로 저질러지기 때문에 최초의 촬영자뿐만 아니라 

익명성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재생산과정에 참여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범죄피해가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된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

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장미혜･이미정･고현승･김현아･노성훈, 2019). 최근 불법촬영범

죄의 양적 증가는 공식범죄통계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의｢2020 성범

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에 412건에 불과하던 불법촬영범죄는 2018년에 이르러 총 

2,388건이 발생해 약 5.8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욱이 불법촬영범죄는 재범률이 75%에 

달해 다른 성범죄(예: 강제추행 - 70.3%, 공중 집장소 추행 - 61.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몇 년 전부터 불법촬영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해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발표된 ‘디지털 성

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있으며 여기에는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 및 적발강화, 불

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4대 추진 전략이 포함되었다(장미혜 외, 2019: 24). 같은 맥락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 처벌 공백

을 없애는 동시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데 노력해왔다. 경찰청 역시 불법촬영범

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각 지방청별로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신설하여 운

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부처의 이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실제로 불법촬영 피해

를 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피해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가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피해가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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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수사과정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소 및 재판단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의 회복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불법촬영사건 수사는 대부분 각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수사관에 의해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경찰수사관

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보호라는 수사의 양대 이념에 충실하도록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론 수준의 당위성은 현실에 있어서 종종 수사관의 주관적 인식과 태도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째, 자신이 취급하는 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및 사건의 처리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성범죄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신념을 가진 수사관일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

벌에 소극적일 것이다. 둘째, 피해자를 바라보는 수사관의 인식 또한 사건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처리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형화된 피해자’의 모습에서 벗어

났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수사관들의 성인지감수성 수준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사과정에 종종 발생하는 2차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그동안 일반적인 성폭력에 관해서는 수사관의 인식과 태도를 다룬 경험적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이명신･양난미, 2011; 신주호, 2010). 하지만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현재까지 발표된 불법촬영범

죄 연구들의 대부분은 법률적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전윤경, 2016; 문성도, 2012; 김현

아, 2017; 박혜림, 2017). 다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불법촬영범죄 수사관들의 인식 개선

을 위한 노력들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2018년 불법촬영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수사관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별도 제작하기도 하였다.1) 경찰청은 2019년에 배포한 

‘성폭력피해자 표준조사모델’ 속에 수사관들이 불법촬영범죄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보다 

잘 이해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

라인이나 지침은 수사현장에서 불법촬영범죄사건을 다루고 있는 경찰수사관들이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1) 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

드 경찰편)



132 ∙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124호, 2020 ･ 겨울)

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과연 기대

한 효과가 나타날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연구는 불법촬영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수사관들의 인식과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급증하는 불법촬영범죄와 더불어 언론과 대중적 관심이 

집중된 이슈는 수사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문제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문제가 

주로 불법촬영 피해자의 시각에서만 조명될 뿐 수사관들의 관점이 심도 깊게 다루어지지

는 못했다. 이로 인해 일선에서 실제로 불법촬영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피

해자, 가해자, 그리고 불법촬영범죄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불법촬영범죄를 수사하면서 

경찰관들이 경험하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현상을 가급적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불법촬영범죄 수사를 둘러싼 중심현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

게 되는 원인과 맥락을 밝히며 궁극적으로 경찰관들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

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성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인식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

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 범죄사건의 실체에 대한 인식을 정립한다.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Krahe(1991)에 따르면 강간

사건의 수사관은 해당 사건이 ‘신뢰할만하다(credible)’고 판단될수록 문제가 된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믿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사건 신뢰도는 피해자에 대한 신뢰도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Spohn, White과 Tellis(2014)는 피해자의 성향과 진술에 근거

하여 판단하는 일명 ‘피해자 신뢰도’가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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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고 보고하였다. 수사관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는 사건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분석 결과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할수록 해당 사건이 최종적

으로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밖에도 성폭력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태도는 용

의자에 대한 체포 여부, 혐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기소되는 사건과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의 규모를 결정하는데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est, 

Ashe, Lawrence, McPhee & Wilson, 2007). 

그런데 경찰수사관이 피해자나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단지 수사과정에 드러난 객관적 

정보만을 토대로 하지는 않는다. 개개인의 수사관들이 지니고 있는 주관적 차원의 (종종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

위 ‘강간통념’이라고 불리는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이다. 강간통념에는 피해자가 범행

을 유발했다거나, ‘진정한 강간’은 모르는 사이에만 발생한다거나,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

으로 반항했어야 한다거나 하는 식의 그릇된 인식이 포함된다(Wentz & Archbold, 

2012). LeDoux와 Hazelwood(1985)에 의하면 일부 경찰수사관들은 피해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에 부합하지 않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일

단 의심을 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강간통념의 정도가 강한 수사관일수록 성폭력범죄

가 피해자의 외모나 옷차림, 그리고 언행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Sleath & Bull, 2017). 결국 수사관들의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은 수사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Edward & 

MacLeod, 1999). 

더 나아가 이러한 수사관들의 인식과 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

을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할지 결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피

해자들 스스로가 자신이 소위 ‘진정한 피해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당한 

피해가 소위 ‘진짜 강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피해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

타났다(Chen & Ullman, 2010; Estrich, 1987; Koss, 1993; Koss, Bachar, Hopkins, 

& Carlson, 2004; LaFree, 1989; Venema, 2014). 신고를 기피하는 피해자들의 태도

는 수사기관에 만연해 있는 강간통념과 무관하지 않다. 피해자들은 성폭력피해를 신고한 

후 자칫 강간통념을 지닌 수사관으로부터 도리어 피해사실에 대해 비난을 받거나 2차 

피해를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Ahrens, Camp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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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nice-Thames, Wasco, & Sefl, 2007; Chen & Ullman, 2010). 실제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상당수는 수사과정에 부정적인 경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

어, Campbell과 동료들(2001)의 연구는 성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하는 과정에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의 대부분은 

수사과정에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는 가해자와 무슨 관계인

지 등에 관해 질문을 받거나, 수사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이 기소처분하기에 증거가 불충

분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2006). 

2차 피해의 가능성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갖는 우려는 종종 현실이 되기도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피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2차 피해는 수사과정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대, 2009). 수사과정에 발생하는 2차 피해는 반복되

는 진술 요구, 사건과 무관한 질문, 비인격적 대우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과 

모멸감을 유발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인식

을 불러 일으켜 적극적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만들 위험도 있다

(정혜욱, 2018; Grubb & Turner, 2012). 2차 피해의 유발요인으로는 앞서 설명한대로 

강간통념으로 대표되는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연구

들에 따르면 강간통념의 수용도가 높은 경찰관일수록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질문을 제대

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혜림, 2019; 장미정･조은경, 2004). 더욱이 전통

적으로 경찰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고정관념이 강한 특성을 

보이는데, 여러 국내외 연구들에 따르면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강간통념에 있어서도 경

찰 집단이 더 높은 수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신･양난미･김정희･문유정, 

2015; Ward, 1988). 

2.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인식

국내에서 불법촬영범죄를 다룬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법제도

적 차원의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김영철, 조현욱, 2016; 배상균, 2016; 송승현, 2017). 

범죄학 분야의 연구들조차도 대부분 불법촬영범죄를 유형화하거나 발생현황을 기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심현정, 신소라, 조윤오, 2017; 조윤오, 2016). 다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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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범죄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한 경험적 연구로서 홍영은･박지선(2018)의 연구가 유

일한데 아쉽게도 일반인들의 인식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법촬영범

죄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인식과 태도를 다룬 국내 연구는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정은 해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Zvi와 Shechory-Bitton(2020)는 성

폭력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강간과 같은 전통적인 성폭력범죄 

위주로 이루어져온데 반해 사이버 성범죄를 둘러싼 형사사법기관의 인식은 거의 연구되

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까지 보고된 불법촬영범죄 연구들은 대부분 개념과 현상의 

본질을 다루거나 관련 법률규정을 마련하고 정비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불법촬영범죄가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의 개념

적,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헌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McGlynn & Rackley, 2017). 다만 최근에 발표된 Zvi와 Shechory-Bitton(2020)의 

연구는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인식을 다룬 거의 유일한 실증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피해자 스스로가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전 애인으로부터 촬영된 

사진이라는 두 조건을 설정하고 경찰수사관의 피해자 및 가해자 비난의 정도를 알아보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두 조건 모두에 있어서 경찰관은 가해자가 비난 받아

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을 향해 보다 관

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다만 이 연구는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의 불법촬영범죄사건 시

나리오를 바탕으로 경찰수사관의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불법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

석’(2019)에서 수집한 불법촬영물 수사대응 관계자의 심층면접 조사내용이다. 구체적으

로 불법촬영범죄의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에 관해 경찰수

사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인터뷰의 녹취록을 활용하였다.2) 면접은 2019년 4월부터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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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심층면접 참여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일선 경찰서 여성청

소년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불법촬영사건 수사의 경험이 있는 수사관 총 8명이다. 남성 

5명, 여성 3명이고 연령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경찰 근무경력은 최소 

5년에서 최대 27년까지이고 수사경력은 2년에서 19년까지로 다양하다. 면접방식으로 반

구조화 설문지를 활용한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가급적 참여자

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 면접자 1명과 보조면접

자 1명이 면접을 진행하였다.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면접내용 녹취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녹취파일은 전사가 모두 완료된 뒤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경찰서 내의 조사

실이나 카페 등에서 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에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

었다. 면접에 참여한 수사관들의 특성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수사
관

성별 연령대 계급 소속 경찰근무연수
현부서

근무연수
수사경력연수

A 여 40 경위
서울청 A경찰서 
여성청소년과 

14 3 12

B 남 30 경장
서울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6 4 4

C 여 30 경사
경기남부청 C경찰서 

여성청소년과
8 2 2

D 남 50 경위
충남청 D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6 4 13

E 남 40 경위
충남청 E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3 3 10

F 여 30 경장
충남청 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5 4 4

G 남 50 경위
광주지방청 G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7 4 15

H 남 40 경위
광주지방청 H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2 7 19

2) 2019년 발간된 연구보고서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전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며,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은 해당 연구보고서의 

분석과 차별화되도록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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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인식을 다룬 경험적 연구

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선택한 분석방법은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

론적 방법이다. 근거이론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하여 이론을 

정립하는 질적연구방법이다(김영천, 2013: 346). 특히 연구 주제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

고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어떤 적절한 이론도 존재하지 않을 때 유용

하다(Stern, 1980).  

자료의 분석은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대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의 3단계 코딩과정으로 진행했다. 1단계 개방코딩과정에서는 인터뷰 녹취록을 해체시킨 

뒤 개념들을 발견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 범주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코딩

의 목적은 자료의 코드들을 정확하게 분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분석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Braun & Clarke, 2016; 한유리, 2018에서 재

인용). 인터뷰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특정 현상을 나타내는 문장과 단어들을 추출

한 뒤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개념화하였다. 유사한 의미를 담은 개념들을 묶어 

하위범주를 만들고 재차 관련된 하위범주들을 묶어 범주를 구성하였다. 그런 후 각 하위

범주와 범주에 적절한 이름을 부여했다. 2단계 축코딩과정에서는 범주들 중에서 중심현

상을 파악하고 나머지 범주들과의 관련성에 따라 연합관계를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

다. 이때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여 인과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

/상호작용, 결과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현상의 원인과 조건을 개념화하였다(김영천, 

2013: 379). 마지막으로 선택코딩과정에서는 여러 범주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핵심 범주

를 도출한 뒤 이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정교화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 연구자들은 공동 

작업을 통해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1저자와 2저자가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자료의 코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일치된 범주를 사용하였다. 

일치되지 않은 범주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1저자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잠정적 분석결과를 질적방법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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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피해자 정말 많음

과민한 피해자

까다로운 피해자

피해를 당하고 나서 극도로 예민해짐

2차 피해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함

피해자들이 말을 트집 잡아 언론보도에서 문제가 됨
트집 잡는 피해자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음

불구속 수사한다고 피해자가 화를 냄

항의하는 피해자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함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취급을 한다고 화를 냄

조금만 불리한 말에도 화를 내서 물어보기 어려움

피해자의 거짓말로 가해자가 억울한 경우가 많음

거짓 피해자

믿지 못할 피해자

불륜을 숨기려고 신호하는 피해자가 있음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꽃뱀이 있음

경찰서에 와서 당당한 사람은 특이한 사람임

진정성 없는 피해자
단지 기분이 나빠서 신고하는 피해자가 있음

조사해보면 약간 이상한 경우가 있음 

문제가 많아 보이는 피해자가 있음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내준 건 피해자의 책임이 큼
피해자 책임

피해자가 용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함

성폭력 가해자들이 입는 사회적 데미지가 큼 가해자 처지 공감
가해자에 대한 심정적 
지지

적용한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였고 피드백을 받아 

최종결과를 정리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개방코딩

개방코딩을 통해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관들의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88개의 개념, 39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개방코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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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가정이 깨어지지는 않도록 해야 함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님
가해자의 평범함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임

자발적 촬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건 처리

실체적 진실 규명의 딜
레마

증거가 불충분해서 입건할 수 없음

촬영의 동의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 처리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피해자 위주로만 수사하는 건 잘못됐음
피해자 위주 수사

피해자가 주장하면 믿어줄 수밖에 없음

필요한 질문도 하지 못하도록 제약됨

수사 제약2차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부당함 

수사매뉴얼 준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가해자 손과 카메라만으로 추적하기 어려움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사건 해결의 난관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움

휴대폰을 바꾸거나 없애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
증거 인멸

증거를 없애기 전에 신속히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함

포렌직으로도 증거가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증거 확보의 기술적 
한계

포렌직 의뢰 후 결과를 받기까지 오래 걸림

디지털 증거분석기술이 부족함

수사과정에 착취영상을 계속 봐야 해서 스트레스 쌓임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수사 환경

수많은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피곤함

여성청소년과에 오려는 인원이 없음
수사 인력 부족

여경이 부족해서 민원을 많이 당함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수사 지원 미비

예산과 장비가 부족함

욕만 먹고 성과를 인정받지 못함 인정받지 못함

성관계 사건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
피해자의 수치심

피해자 고통 이해

피해자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면 트라우마가 생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불법촬영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어려움

아무 잘못 없이 촬영당한 피해자가 안됐음
피해자의 억울함

원치 않는 일을 당한 피해자가 안됐음

조사 받은 후 무섭고 두려워 함
두려워하는 피해자

촬영물이 유포될까봐 두려워 함

습성 때문에 범죄를 저지름
가해자의 반복적 습성 가해자 심리 인식

습성 때문에 한번으로 끝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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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이 다를 뿐 나쁜 사람은 아님
독특한 성적 취향

성적 취향이 다름

소심해서 쉽게 자백함
소심한 가해자

내성적이고 순진한 가해자가 많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름
죄의식 없는 가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

호기심 때문에 찍은 경우가 많음

충동적 가해자성범죄자는 거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함

충동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사회적 데미지가 큼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함
언론보도의 부담감

언론에 대한 인식
피해자 조사가 언론에 많이 나와 조심스러움

문제되는 일부만 보도해서 경찰관 사기가 저하됨
언론의 책임

언론 때문에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커짐

대중매체의 관음증적 사회분위기를 만듬
대중매체의 영향

사회 환경적 원인 인식뉴스를 보고 호기심에 따라함

음란물을 보고 촬영 욕구가 생겨남 음란물의 영향

피해자가 예민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함

말조심하기

자극하지 않는 표현

오해하고 상처 받을 수 있어서 말을 조심해야 함

사람 봐서 말의 수위를 조절해야 함

적절한 단어선택이 부담됨
신중한 단어 선택

순화된 단어를 사용함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함

피해자 배려하기

피해자 배려와 공감

우는 피해자를 안정시켜 줌

피해자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함

진지하게 수사하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함
피해자 기분 맞춰주기

피해자의 감정을 건들이지 않고 물어봐야 함

도와줄 테니 믿어달라고 함
피해자 신뢰 얻기

피해자의 편이라는 확신을 줌

경찰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경찰로서 임무 인식

직업적 의무 수용

경찰로서 피해자를 더 배려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음

불법촬영은 엄하게 처벌해야 함

적극적 수사범죄자가 확실히 처벌받도록 노력함

수사관의 열정과 의지로 최선을 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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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코딩

불법촬영사건을 경찰수사관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 간

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축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의 패러다

임 모형(paradigm model)을 바탕으로 중심현상을 발견한 후 이와 관련된 인과적･맥락

적･중재적 조건을 도출하고 수사관들의 작용/상호작용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인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불법촬영사건 경찰수사관의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가.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참여자의 상호작용 전략에 의

해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김정겸･김지숙, 

2010에서 재인용). 심층면접에 참여한 수사관들의 심리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생

각은 ‘실체적 진실 규명의 딜레마’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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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규명의 딜레마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딜레마를 경험한다. 한편으로는 증거와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

난 사실에 기초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 당위가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

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가급적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건 처리’의 경우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또는 피

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위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을 다룰 때 수사관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마찬가지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위법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

한 상황인데 이때에도 사건 처리가 쉽지 않다. 주된 이유는 ‘피해자 위주 수사’의 부담 

때문이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차 피

해의 우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역시 부담되

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사지침이나 매뉴얼은 피해자 위주의 수사를 객관적 원칙으로 삼

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관들은 수사현실을 동떨어진 부당한 ‘수사 제약’으로 인식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수사관들은 피해자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방어권도 

침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촬영한 CCTV 영상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달라붙어 버리면 담당수사관 입장에서는 고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사관 B)

둘이 굉장히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분

명히 ‘가’라고 얘길 했는데 저쪽에서는 ‘나’라고 얘길하면 이 부분에서 확인

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맞아

요?’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왜 피의자 편을 드나 이거에요. 왜 남자 편을 드

나 이거에요.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는 거죠. (수사관 F)

나.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을 의미한다(Strau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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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in, 1998). 수사관들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당위를 중심으로 경험하는 딜레마

는 근본적으로 불법촬영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특별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피해자에 

관해서는 ‘까다로운 피해자’, ‘믿지 못할 피해자’라는 인식, 그리고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심정적 지지’가 수사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까다로운 피해자

수사관들이 특별히 까다롭게 여기는 유형의 피해자들이 있다. 이런 유형의 피해자들

을 대할 때 수사관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종종 사실관계를 밝히

는 과정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한다. 까다로운 피해자 중 ‘과민한 피해자’는 수사관의 

말과 행동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류를 말한다. 성폭력이라는 특별한 경

험을 겪고 난 이후라서 그러한데 혹시 수사과정에 2차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다. ‘트집 잡는 피해자’는 수사관이 하는 말을 자꾸 트집 잡는 사람으

로서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수사관들은 언론에 보도되

는 2차 피해 문제도 알고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조사를 하면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

을 꼬투리 잡아 문제를 삼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생각한다. ‘항의하는 피해자’는 

수사절차와 결과에 불만을 표현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 거센 항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곤 한다. 또한,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저런 질문을 

할 때면 자신을 가해자처럼 취급한다고 항의를 경우도 있다. 

예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상적인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보통은 

안 그래요. 이런 상황을 겪고 나면 정상적인 분들도 예민해질 수 있고 원래 

예민했던 분들은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예민하셨던 분이 엄청 많았어

요. (수사관 F)

조사하다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을 꼬리를 잡는 거죠. 물론 개중엔 조금 

덜 주의해서 말을 잘못하시는 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탁 무는거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경찰관이 그런 것처럼 나오잖아요. 전혀 

아닌데. (수사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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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 못할 피해자

경우에 따라 수사관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를 마주 대할 때도 있다. 

객관적 범행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의도가 의심스러운 경우 수사관들

은 피해자의 주장을 무작정 수용할 수도, 그렇다고 드러나게 반박할 수도 없는 처지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관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보다 가급적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수사를 마무리하

는 데에 더욱 치중하게 된다. ‘믿지 못할 피해자’ 중 ‘거짓 피해자’는 실제 피해를 당하

지 않았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을 감추거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불륜을 저지른 유부녀가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고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진정성 없는 피해자’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불순한 의도가 감춰진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이다. 피해자의 태

도가 ‘전형적인 피해자’와 다르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신고한 의도가 명확하

지 않은 경우 수사관들은 의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도 피해자가 문제

를 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피해자 책임’은 수사관들이 발생한 피

해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연인관계에서 상호동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했다면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가해자가 억울한 경우도 많거든요. 피해자가 거짓말해서. 저희가 봐도 뻔히 

거짓말하고 오바하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나올 수 있겠어

요... 이 사람 입장에서만 지원 다 해주고. 어떻게 보면 전 돈이 아깝다 생각

하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아깝다. (수사관 A)

아는 사람의 경우 관계가 괜찮았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었는데 

나중에 기분이 나빠서 신고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질문은 못해요. 그냥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질문해야 하는 거니까. (수사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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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심정적 지지

일부 수사관들은 불법촬영 가해자를 대할 때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

정히 수사해야 하는 책무를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를 심정적으로 지지하

는 인식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이중적 인식은 수사관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처리방식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해자 처지 공감’은 가해자들에게 부과될 형사 처분과 사회

적 비난의 무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어떤 수사관은 과거에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할 때 범죄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자 이를 비관한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떠올렸다. 또한 직장을 잃고 가정이 깨지는 등 형사 처분에 수반되는 개인

적, 사회적 차원의 타격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가해자의 평범함’에 대한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면접에 참여한 다수의 수사관들은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과 비

교할 때 불법촬영 가해자들은 대부분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에 속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수사관들이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향해 느끼고 있는 비난가능성과 가벌성을 약화시

키며, 이로 인해 불법촬영범죄사건에 대한 사회일반의 엄벌주의 정서와 마찰을 빚게 된

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개인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게 알려지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죠. 잘

못은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사관 D)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같이 보여요. 평범한 대학생이나 일반 대기업 다니

는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보기에는 가정에서도 원만하

고, 특별한 조현병 같은 것도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수사관 G)

다.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특수한 조건이나 배경을 의미한다

(Strauss & Corbin, 1998). 불법촬영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효율적인 수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건 해결의 난관’, ‘열악한 수사 환경’

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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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의 난관

수사관들은 불법촬영 수사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

한다. 먼저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으로서 피해자가 신고할 때 가해자를 특정해주지 않

으면 추후 수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또한 ‘증거 인멸’의 문제가 

있는데 가해자가 휴대폰을 바꾸거나 없애버리고 피의사실을 부인해버리면 혐의를 입증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가능한 신속하게 가해자를 현행범으

로 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증거 확보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실체적 진

실 규명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일반인들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맡기면 휴대폰에 저장된 증

거들이 모두 복원되는 것으로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근에 나오는 휴대폰은 일단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정 휴대폰은 보안기능이 강력해서 

디지털 포렌직으로도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거를 찍었을 때 누구랑 사귀고 있었는지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하고 오세

요. 그렇지 않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솔직하게 없거든요.... 웬만하면 특정해서 오시게끔 그렇게 하죠. 그렇

게 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밝혀내기 어려워요. (수사관 F)

(가해자가) 특정이 됐지만 이미 디지털 증거랑 다, 휴대폰을 바꾸든지, 증거

를 인멸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런 경우 이제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 영

장을 받아서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바꾸고, 증거가 없는 상태고 

하니까. (수사관 E)

열악한 수사 환경

열악한 수사 환경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과중한 업

무부담’은 주로 수많은 증거 영상과 사진을 확인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성착취물에 자꾸 

노출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편함을 느낀다. ‘수사 

인력 부족’의 문제는 과도한 업무부담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

부서에 근무하려는 경찰관이 없고 특히 피해자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수사관의 수가 부족

한 실정이다. ‘수사 지원 미비’를 주장하는 수사관들은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기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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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장비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인정받지 못함’은 고생하는데 비해 승진이나 표창 등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자칫 문제라도 생기면 비난만 집중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다. 

이 사람은 계속 치마 안쪽만 촬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계속 보다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되요....이걸 계속 보면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 어

떻게 좀 상담을 받고 싶은 부분도 있다... 자꾸 치마를 보면 그런 부분이 오

버랩되는 거예요. (수사관 B)

여청과 업무가 폭탄업무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다 여기 안 오려고 합니

다.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오려고 그러지... 지금 폭탄을 안고 

있는 부서가 여청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지원이랄지, 인력이랄지, 예산

이랄지, 승진이랄지 그런 거에 있어선 뭐가 없고, 남의 자식같이 되어버리

고. (수사관 G)

라.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정도와 양상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행위자가 취하는 작

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한다(Strauss & Corbin, 1998). 수사관들이 실체적 진실 발견 

과정에서 경험하는 딜레마에서 탈출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언론이 불법촬영범죄수사

를 다루는 방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마지막으로 불법촬영범죄의 문제가 얼마만큼 사회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자 고통 이해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겪는 심적 고통을 이해하는 정도는 수사관이 사건을 대하는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먼저 ‘피해자의 수치심’을 이해하는 수사관은 피해자들이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만,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

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남성수사관에게 보인다는 점도 수치스러워 한다는 걸 알고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은 불법촬영 피해자가 새삼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되

는데 이로 인한 트라우마로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 이용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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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아무 이유 없이 원치 않는 일을 당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수사관들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피해자’는 자신을 찍은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관들의 인식이다.

특히 불법촬영이나 이런 경우는 트라우마가 생기세요. 그분들은 버스나 지

하철을 타도...공중화장실을 못가신데요.... 남자친구를 만나서 관계를 할 때

도 다른 거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이불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고, 만약 한

다고 하면. (수사관 F)

카메라 피해자들은 이게 어디 유포되고 떠다닐까봐, 그런 두려움이 엄청 

크다는 게 저 같아도 이해되거든요. 저 같아도 진짜 찍혔으면, ‘내 몸이 어

디 돌아다니고 있겠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수사관 A).

가해자 심리 인식

수사관들은 불법촬영범죄의 일차적인 원인으로서 가해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심리적 특

징들을 지목한다. 이러한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인식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방

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해자의 반복적 습성’은 대개 불법촬영행위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없는데 그 이유가 성적만족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습관이라고 보는 인식

이다. 수사관들은 불법촬영을 저지르는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인 사이의 

차이가 ‘독특한 성적 취향’에 있다고 이해한다. 불법촬영 가해자들은 다른 유형의 범죄

자들과도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 대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심한 가해자’에 속

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은 채 저지른 ‘죄의식 없는 

가해자’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충동적 가해자’로서 호기심에 이끌리거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는 부류에 속한다. 

외국 영화 보면 성폭행범이라고 하면 엄청 나쁜 놈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데 얘기해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취향이 좀 틀

리다고 해야 하나. 약간 생각을 잘못한다고 해야 하나. (수사관 D)

요즘 동영상이 하도 많이 유포되어 가지고 그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때

문에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찍어서 걸리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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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다고 사과하면 됐지, 별거 아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수사관 H)

이런 성범죄자들은 거의 개인적인 문제인거 같아요.... 정신병적인? 자기 욕

구를 제어 못하는 그런 거 같아요.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거를. 자제력이 

부족한 거 같아요. (수사관 A)

언론에 대한 인식

수사관들은 불법촬영 관련한 언론보도를 부담스러워하면서 동시에 비판적으로 바라보

는데 이러한 인식은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사관들이 느끼는 

‘언론보도의 부담감’은 주로 피해자 조사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부

분으로 이를 의식해서 수사할 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단지 경찰 일부의 문제

를 확대해석해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가중하고 경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대한 ‘언론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 조사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엄청 많고 경찰

관이 하는 말을 곡해해서 상처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조심스럽습니다. (수

사관 C)

저도 경찰관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 쪽에 서다보니,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

나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터트리면 잘하고 있는 경찰관들 사기가 되게 저

하되잖아요. 2차 피해,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

(수사관 F)

사회 환경적 원인 인식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행위자 중심적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사회 환경적 요인 중심

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수사관들이 담당하는 사건 및 관련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들은 최근 불법촬영 사건의 증가가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무

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대중매체의 영향’ 차원에서는 TV 속 각종 예능 프

로그램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찍어서 방영하는 관음증적 사회 분위가 만연해 있고 뉴스를 

통해 자꾸 불법촬영 사건을 접하다보니 이로 인한 모방범죄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하게 되는 ‘음란물의 영향’으로 인해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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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지금 텔레비전 봐도 얼마나 찍는 게 많아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밥 먹고 다

니는 거, 남의 집 들어가는 거,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게 멀리

서 보면 다 몰카예요. (수사관 D)

성적 호기심이죠, 소장용. 대개 음란물의 영향이 크죠. ‘아 이런 영상은 나

도 한번 직접 찍어보고 직접 갖고 싶다.’ (수사관 E)

마.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은 중심현상에 대응하거나 이를 조정하려고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구체

적인 행위를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수사관들이 경험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극하지 않는 표현’과 ‘피해자 

배려와 공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극하지 않는 표현

수사관들은 조사과정에 가급적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문

제에 대응한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나 반발을 최소화하여 문제를 만들지 않는 선에서 사

건을 처리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말조심하기’는 수사관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곡해하는 피해자들을 고려하여 표현의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

식이다. ‘신중한 단어 선택’은 ‘말조심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전략으로서 실체

적 진실 발견이라는 조사의 목적과 피해자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필요성 사이에 이

루어지는 일종의 적절한 타협안 같은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

지만 자칫 피해자가 반발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만 할 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덜 

자극적인 단어를 찾아내어 활용하는 방식이다.

진짜 조심스럽고 예민한 사람들에겐 말조심하고 수위를 조절해서 사람 봐

서 이야기를 하죠 ... 수위조절 못하면 큰일 나죠. (수사관 H)

저는 순화시켜서 얘기해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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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라고 얘기를 해요. 반항이라는 말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

응을 보였나요?’ 이렇게 순화를 해서. (수사관 F)

피해자 배려와 공감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상황을 배려하고 심정에 공감해 주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수사과

정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로부터의 항의를 방지하고 동시에 최대한 협조를 얻어내는 

전략을 취한다. 앞서 설명한 ‘자극하지 않는 표현’이 소극적인 전략이라면 ‘피해자 배려

와 공감’은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피해자 배려하기’는 최대한 피

해자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거나 피해자의 성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이에 맞추

어 조사방식을 결정하거나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서 안정시키는 등의 노력

을 의미한다. ‘피해자 기분 맞춰주기’는 피해를 당해 예민해진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질문하고 진지한 태도로 수사하는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

자 신뢰 얻기’는 수사관이 먼저 피해자와 라포를 형성한 뒤 피해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

으로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방식이다. 

카메라이용촬영도 성범죄인데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른 형사사건이랑은 다르게 접

근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수사관 H)

최대한 기분이 나쁘지 않게 ‘네가 나를 믿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형성을 해놓고 들어가면 그냥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

들이 감정이던지 상황이던지 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라서. (수사관 F)

바. 결과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수행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물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직업적 의무 수용’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의무 수용

‘경찰로서 임무 인식’을 통해 수사관들은 힘들더라도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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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혹 힘들게 하는 피해자를 만날 때에도 참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수사관

들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있어서 ‘적극적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범죄자를 최대한 

엄벌에 처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범죄사실이 분명하고 피해의 정도

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더 피해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내 자신을 내려놔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관 H)

진짜 피해를 많이 당했더라고요. 조건만남으로 받은 돈도 뺏기고 강도해가

지고 돈도 뺏기기도 하고 완전히 이용당했더라고요, 여자애가. 처음에 해바

라기 센터에서는 ‘아 이거 불기소네’ 했는데,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나쁜 놈

이구나’ 해서 제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조사하고 면담하고 진술조

사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 H)  

3. 선택코딩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경찰로서 의무 찾아

가기‘로 상정했다.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수

사관의 역할과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 갈등하는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

한 노력들이 자칫 피해자를 자극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초래할까봐 우려스럽다. 또

한 간혹 거짓으로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에게 일

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 위

주의 수사를 강조하는 분위기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매뉴얼의 지침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상

황에서 수사관들은 디지털 증거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데 쉽게 증거가 인멸되기도 하고 디지털 포렌직 기술의 한계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업무는 과중하고 지원은 미비하고 성과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

는 근무조건으로 인해 수사관의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인식: 근거이론적 방법 적용 ∙ 153

대해 수사관들은 피해자 조사과정에 말을 조심하고 신중한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최대한 배려하고 기분을 맞춰주며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한다. 이와 같은 행동전략은 한편으로는 2차 피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면서 동시에 피

해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수사관이 취하는 행동은 각 수사관이 피해자, 가해자, 언론, 불법촬영의 원인 등에 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에 의해 조절된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을 얼마나 공감하는

지, 가해자의 심리적 기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불법촬영 사건을 다루는 언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불법촬영의 문제를 얼마나 사회 환경의 책임으로 돌리는

지가 수사관의 작용 및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마침내 수사관은 경찰이

라는 직업적 의무를 수용하여 수사과정에서 대면해야 하는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할 부분

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유지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범죄 수사관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88개의 개념, 39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범주는 까다로운 피해자, 믿지 못할 피해자, 가해자에 대

한 심정적 지지, 실체적 진실 규명의 딜레마, 사건 해결의 난관, 열악한 수사 환경, 피해

자 고통 이해, 가해자 심리 인식, 언론에 대한 인식, 사회 환경적 원인 인식, 자극하지 

않는 표현, 피해자 배려와 공감, 직업적 의무 수용이었다.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불법촬영 사건의 경찰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피해자에 대해서 이원화된 태도를 보였다. 먼저 소위 ‘진정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민과 불쌍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불법촬영범죄는 일반 성폭

력범죄와 달리 비교적 사건발생의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주로 객관적 증거의 유무에 따

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진정한 피해자’에 속한다고 보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불법촬영범죄 피해자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거나 지나치게 예민

한 상태에서 과장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피해자’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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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였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해자가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조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피해

자에 대한 평가가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관의 평가와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Spohn, White & Tellis, 2014).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성향과 진술태

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하고 그 결과 신뢰도가 낮다고 여겨지는 피

해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무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불법촬영범죄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은 양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으

로는 스스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

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촬

영 가해자들이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에 속하지 않으며 대부분 

평범한 부류에 속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공공장소에서 발생하

는 불법촬영 범죄가 주로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일부 수사관들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처벌이 가해자의 사회적 평

판과 그 가족이 겪게 될 고통을 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해자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

로서 겪게 될지도 모를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에 심정적 차원에서 공감하는 수사

관의 태도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불법촬영 범죄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시민이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 정도로 여기는 태도와 가해자를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태

도가 결부될 때 자칫 사건 자체의 심각성 및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간과하게 될 위험성

이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 피해자와 가해자를 향한 이와 같은 인식은 수사관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딜레마적 상황을 조성하였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여 피해자의 억울

함과 고통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반면 애초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철저

히 밝혀야 한다. 통계검정의 차원에서 말하면 전자의 경우는 2종 오류를, 후자의 경우는 

1종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형사절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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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하여 1종 오류의 위험성을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로부터의 

신고나 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와 진술을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기 전까지

는 수사관들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호소하

고 있는 고충은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현실적으

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2차 피해의 우려와 피해자 위주의 수사가 

강조되면서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사실관계

가 불분명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로 인해 예민해져 있거나 수사관에게 거세게 항의하

고 민원을 제기하는 피해자를 상대할 때 수사관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때로는 

‘최소주의’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수사관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

이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의 심적 상태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은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태도만으로 사건 자체에 대해 부당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피해자를 보다 적

극적으로 배려할 때 조사과정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남성수사관의 경우 근본적으

로 남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여성피해자의 감정과 반응을 세 하게 이해하는데 일정

한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훈련이 교육과정 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수사관 증원을 포함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의 인력확충과 과중한 

업무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

로 여성수사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수사관의 수가 부족한 수사팀이 많

기 때문에(특히 지방의 경우) 여성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남성수사관이 조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여성수사관이, 가해자는 남성수사관이 각각 조사하게 되면서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유능한 여성수사

관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는 것인데 과중한 업무 및 피해자 민원과 언론보도의 부담감으

로 인해 여성청소년과가 기피부서 중의 하나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 해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



156 ∙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124호, 2020 ･ 겨울)

이다.

마지막으로, 수사현실을 반영한 표준조사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9년 경찰청은 

성폭력피해자 표준조사모델을 만들어 일선 수사관들에 배포하고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수사관들은 이러한 표준조사모델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의 표준조사모델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관이 준수해야 할 질문방식과 질문내

용 그리고 피해자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언행 등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지침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는 기여할 지 몰라도 수사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향후 표준조사모델은 

수사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정되고 보완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실체적 진실발견과 2차 피해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되어 수

사관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연구로는 처음으로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담

당하는 수사관들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

리 사회에서 불법촬영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과정에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2차 피해의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었다. 이에 반해 불법촬영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들이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

구는 경찰수사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관들의 면접 자료를 분석하여 

범주화하고 범주들 간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의미를 도출하려고 노력했다. 연구대상자인 

경찰관들의 관점에서 이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그리고 특성을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나타

나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불법촬영범죄를 포함한 여러 성폭

력 관련 연구들과 구별된다. 다만 주로 연구자료 자체에서 기인한 한계가 존재함을 언급

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 참여자가 8명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기에 면접시간이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방법 상의 한계를 보완한 후속연구들이 이어지

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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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Schema of Police Investigators on 

Image-Based Sexual Abuse: Using Grounded Theory Method

Roh, Sung-hoon*, Ahn, Jaekyung** 
3)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police investigators 

toward image-based sexual abus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8 

investigators and analyzed the data using the Strauss and Corbin’s(1998) ground 

theory method. In open coding, 88 concepts, 39 subcategories and 13 categories were 

derived. The axial coding identified ‘difficult victims,’ ‘untrustworthy victims,’ 

‘sympathy with perpetrators’ for causal conditions, and ‘dilemma in searching for 

substantive truth’ for central phenomenon. Context included ‘obstacles to solving 

cases,’ ‘inferior working environment,’ and intervening conditions included 

‘understanding victims’ pain,’ ‘perceiving perpetrators’ mind,’ ‘perception of the 

media,’ ‘perceiving social environment as causes of the problem.’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avoiding provocative expression’, ‘care and compassion for victims’ 

and the consequence was ‘accepting occupational mandates.’ In selective coding, 

the main theme was ‘finding occupational mandates as a police officer between 

searching for substantive truth and taking care of victims. Finally,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tackling the problems taking place in the proc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of image-based sexual abuse.

key words: Image-based sexual abuse, sexual assault, criminal investigators, 

grounded theory, qual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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